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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

1. 제안경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8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8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최종예산 641,667,291천원(일반 630,251,174천원 특별 11,416,117천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     정     액
2회추경

(안) 비 고

소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1차추경

계 641,668 590,202 545,733 32,053 12,416 51,466 　

일 반 회 계 630,251 576,127 532,501 31,210 12,416 54,124 　

특 별 회 계 11,417 14,075 13,232 843 0 -2,658 　

의료급여기금 581 504 504 - 77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642 294 294 - -  348 　

주 차 장 10,194 13,277 12,434 843 - -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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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2회추경(안) 증감율 
(%)

복  지  가 족 국 315,447,334 285,649,388 29,797,946 10.43 %

복 지 정 책 과 20,123,495 13,188,799 6,934,696 52.58 %

복 지 지 원 과 63,604,756 58,302,560 5,302,196 9.09 %

어 르 신 장 애 인 과 133,386,754 123,936,749 9,450,005 7.62 %

여 성 가 족 과 74,126,054 70,536,404 3,589,650 5.09 %

아 동 청 년 과 24,206,275 19,684,876 4,521,399 22.97 %

도  시  안  전  국 26,567,281 22,216,775 4,350,506 19.58 %

주 택 과 549,788 454,489 95,299 20.97 %

안 전 도 시 과 7,151,160 4,639,677 2,511,483 54.13 %

도 시 계 획 과 2,151,605 2,162,380 △10,775 △0.50 %

건 축 과 491,425 449,470 41,955 9.33 %

공 원 녹 지 과 16,223,303 14,510,759 1,712,544 11.80 %

교  통  건  설  국 20,323,465 16,656,974 3,666,491 22.01 %

교 통 행 정 과 1,468,273 909,143 559,130 61.50 %

건 설 행 정 과 4,833,557 4,846,350 △12,793 △0.26 %

도 로 과 10,378,571 7,211,191 3,167,380 43.92 %

치 수 과 3,643,064 3,690,290 △47,226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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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2회추경(안) 증감율 
(%)

경  제  환  경  국 66,046,666 60,348,264 5,698,402 9.44 %

지 역 경 제 과 13,809,190 14,393,606 △584,416 △4.06 %

일 자 리 창 출 과 11,103,672 6,524,426 4,579,246 70.19 %

도 시 재 생 과 3,761,223 2,188,704 1,572,519 71.85 %

청 소 행 정 과 35,409,496 35,289,508 119,988 0.34 %

환 경 과 1,963,085 1,952,020 11,065 0.57 %

연번 부서명 세 부 사 업 명
최종예산
(A+B)

기정액
(A)

2차추경(안)
(B)

계 11,416,117 14,075,017 -2,658,900

1 복 지
지 원 과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642,392 294,400 347,992

2 주 차
관 리 과 공영주차장 건설 4,320,489 7,389,364 -3,068,875

3 주 차
관 리 과 행정 운영경비 1,318,856 1,355,656 -36,800

4 공 통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 191,539 92,756 9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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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지가족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최종예산
(①+②)

기정액
(①)

2차추경(안)
②

일반회계 315,447,334 285,649,388 29,797,946

복지정책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주요내용 

 -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워크숍, 

국외연수)

 - 사회복의 날 기념식(복지박람회)

  ⇒ 코로나19로 행사 불가

78,551 141,325 -62,774

통통

희망나래

복지사업

주요내용 

 - 수요자중심 맞춤형 원스톱 복지상담 

서비스 실시

(통통희망나래단, 통통복지콜센터 

운영)

  ⇒ 서울시 보람일자리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비 교부되어 구비 대체

235,734 264,464 -28,730

금천형 밑반찬 지원 

바우처 사업

주요내용 

  - 중장년 1인 가구가 바우처 카드로

반찬가게에서 월4만원 한도내 반찬 

구매(현 400가구 → 600가구 확대)

  - 명절 특식 제공(20천원*600명)

142,000 98,000 44,000

복지지원과

　
　

생활보장

부가

지원사업

주요내용 

 -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금 감소

152,000 192,000 -40,000

무연고

사망자 관리

주요내용 

 -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지급

  ⇒ 안치료 지원대상 범위 

확대(장제급여 대상자 포함한 

공영장례전체 대상자)

8,400 5,400 3,000

어르신장애인과

　
　
　
　
　

취약계층 어르신 등 

지원

주요내용 

 - 취약어르신 생활안전 물품(키트) 

제공

   (감염예방물품, 냉방용품, 방한용품)

  - 60,000원*3,000개

180,000 0 180,000

경로우대 확산

주요내용 

 - 대한노인회 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의자, 공기청정기 등)

32,500 22,500 10,000

구립경로당

시설관리

주요내용 

 - 구립경로당 시설 개선

(노후 보일러 교체, 도색, 도배 등)

112,000 87,000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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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부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최종예산
(①+②)

기정액
(①)

2차추경(안)
②

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주요내용 

 - 금천호암노인복지관 공간개선

(노인회 이전에 따른 공간 재배치)

60,000 0 60,000

　 경로당 운영 지원

주요내용 

 - 구립경로당 물품지원

 - 미세먼지 방진망 구매(74개소)

662,595 590,435 72,160

여성가족과

　

새길과학

놀이터 조성

주요내용 

 - 새길과학놀이터 운영

  ⇒ 과확놀이터 개장일정 연기로 감액

49,945 140,172 -90,227

구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주요내용 

 - 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 재원아동 감소

188,828 255,752 -66,924

양성평등

문화확산

주요내용 

 - 평등한 관점에서 사업추진 문화 확산

(성인지 교육, 세계여성의 날 행사)

  ⇒ 코로나19로 행사 축소

19,070 22,310 -3,240

생활문화

센터 조성

주요내용 

 - 생활SOC 조성사업으로 가족센터 

    내 주민자율공간 등 주민문화공간 

    조성(

238,000 0 238,000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주요내용 

 - 저소득 한부모 가족 대상 월동대책비 

지원(세대당 100,000원)

56,000 0 56,000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주요내용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층 

공간에 자녀돌봄 및 공동육아공간 

조성

   (3개월 운영비 및 사업비, 어린이전용 

화장실 공사)

22,702 0 22,702

아동청년과

　

아동

청소년

행사지원

주요내용 

 - 금천어린이 큰잔치 지원

  ⇒ 코로나19로 어린이날 행사 등 

개최불가

0 6,000 -6,000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

주요내용 

 -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서비스 

제공

(상담, 부모상담, 위원회 등)

  ⇒ 코로나19로 청소년지도위원 

선도활동 축소

5,000 10,000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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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세  부
사업명

사  업  개  요
최종예산

(A+B)
기정액

(A)
2차추경(안)

(B)

계 14,499,553 14,075,017 424,536

1
복 지
지 원 과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주요내용 
 - 저소득에게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주민소득지원자금, 생활안정자금) 
지원

 ※ 보린주택 6세대, 하반기 5세대 
지원예정

642,392 294,400 347,992

2
복 지
지 원 과

의료급여
기금 

주요내용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6,544 0 76,544

　세 부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최종예산
(①+②)

기정액
(①)

2차추경(안)
②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

주요내용 

 - 피해아동 의료비 및 보호대상아동 

심리검사, 건강검진비

(보조금 지원으로 구비 대체)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울타리자금 

지원(3,000천원*26명)

  ⇒ 코로나19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보호종료아동 자립자금 지원

135,880 61,380 74,500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주요내용 

 - 청소년 문화･예술･정보 등 체험활동 

공간 마련

  ⇒ 대상지 변경으로 부지매입비 증가, 

감정평가비, 건축기획 용역비 반영

4,445,144 1,480 4,443,664

아동생활

안전보험

주요내용 

 - 아동생활안전보험 가입

  ⇒ 보장사항 정비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34,865 48,000 -13,135

청년자립

기반구축

주요내용 

 - 코로나19로 실업 및 미취업 청년층에 

취업장려금 지급

  ⇒ 시에서 대상인원 과다추계하여 감액

1,028,489 2,204,386 -1,17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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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토 의견

 가. 구 예산 규모 및 편성방향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발굴과 정부5차 재난지원금 

      추진에 따른 재원 확보 및 긴급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소요 재원을 

      편성하였음. 

  ❍ 우리 구 전체 예산안 편성 현황은,

      당초예산은 5,457억 3,300만원으로, 그동안 간주 처리한 320억 5,200만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4억 1,600만원을 포함하여, 최종예산은 6,416억 

      6,7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541억 2,400만원 증액되어 6,302억 

      2,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 5,800만원이 감액되어 114억 1,600만원임.

  나. 복지가족국 추경예산안

   ❍  복지가족국 세출예산은 기정액에서  

     - 일반회계 297억 9,794만원이 증액되어, 총 3,154억 4,733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50.05%에 해당됨. 

     - 특별회계 추가경정은 

       의료급여기금이 기정액 5억 350만원에서 보조금 반환금 7,65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정액 2억 9,400만원에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3억 4,790만원이 증액됨

   

   ❍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1) 복지정책과 

       기정액(131억 8,870만원)에서 금회 69억 3,469만원을 증액 편성   

       주요 편성 내용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43억 4,200만원이 증액 편성

     2) 복지지원과  

       기정예산(583억 250만원)에서 금회 53억 219만원이 증액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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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편성내용으로

       주거급여 34억 3,200만원 증액 

       자활지원 3억 9,400만원 증액 편성

     3) 어르신장애인과 

       기정예산(1,239억 3,600만원)에서 금회 94억 5,000만원 증액 편성 

       주요 편성내용으로

       취약계층 어르신 지원 1억 8,000만원 증액

       구립경로당 시설관리 2,500만원 증액

       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6,000만원 증액

     4) 여성가족과

       기정예산(705억 3,600만원)에서 금회 35억 8,900만원 증액

       주요 편성내용으로

       새길과학놀이터 조성 9,000만원 감액

       영유아보육료 10억 7,100만원 증액 

       생활문화센터 조성 2억 3,800만원 증액 편성

     5) 아동청년과 

       기정예산(196억 8,400만원)에서 금회 45억 2,100만원 증액 편성 

       주요 편성내용으로

       아동청소년 행사지원 600만원 감액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 보호(보호종료아동 지원) 7,800만원 증액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44억 4,300만원 증액 편성

 ❍ 2021년도 제2회 복지가족국 소관 추경 예산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반영과 사업 감추경으로 마련한 재원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생활 안정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판단됨.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이번 추경의 방향은 신속한 집행에 있는 만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고 빠른 예산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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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타법개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

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


